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4. 7. 30.>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

Ⅰ.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

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매닮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이하 “주유공

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정급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

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이하 “급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

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Ⅱ. 표지 및 게시판

주유취급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준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주유취급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 같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준하여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중엔

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

당 주유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Ⅲ. 탱크

1. 주유취급소에는 다음 각목의 탱크 외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별표 10 Ⅰ의 규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시주차장소를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확보하여 이동탱크저

장소(당해주유취급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

서 50,000ℓ 이하의 것

나.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다.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ℓ 이하의 것

라.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주유취급소안에 설치된 것에 한

한다)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0ℓ 이하

인 탱크(이하 “폐유탱크등”이라 한다)

마.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

크.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 

위치하는 주유취급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탱

크는 용량이 1,000ℓ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는 옥외의 지하 또는 캐노피 

아래의 지하(캐노피 기둥의 하부를 제외한다)에 매설하여야 한다.

3. 제Ⅰ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용탱크․폐유탱크등 또는 간이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지하에 매설하는 전용탱크 또는 폐유탱크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별

표 8 Ⅰ[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액중펌프

설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제14호 및 용량 10,000ℓ를 넘는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호 단서를 제외한다]․별표 8 Ⅱ[별표 8 Ⅰ

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액중펌프설비에 관

한 부분을 제외한다)․제14호를 제외한다] 또는 별표 8 Ⅲ[별표 8 Ⅰ제5

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액중펌프설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제1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장탱크의 위

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나. 지하에 매설하지 아니하는 폐유탱크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별표 7 

Ⅰ(제1호 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내저장탱크의 위치․구조․설
비 또는 시․도의 조례에 정하는 지정수량 미만인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

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다. 간이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9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저장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하되, 자동차 등과 충돌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Ⅳ. 고정주유설비 등

1.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Ⅲ제1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하나의 탱크만으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펌프기기는 주유관 끝부분에서의 최대배출량이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분당 50ℓ 이하, 경유의 경우에는 분당 180ℓ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80ℓ 이하인 것으로 할 것. 다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는 최대배출량이 분당 300ℓ 이하인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분당 배출량이 200ℓ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주유설비에 관

계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를 통하여 주입하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에는 당

해 탱크의 밑부분에 달하는 주입관을 설치하고, 그 배출량이 분당 80ℓ

를 초과하는 것은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난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외장을 설

치할 것. 다만, 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

프기기 또는 액중펌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본체 또는 노즐 손잡이에 주유작업

자의 인체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끝부분의 개폐밸브를 

포함한다)는 5m(현수식의 경우에는 지면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

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는 축적된 정

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

치하여야 한다.

가.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

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

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

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나.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

1.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가.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나.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다.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라.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마.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



장

바.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사.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 그 밖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2. 제1호 각목의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의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나목․다목 

및 마목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1,000㎡를 초과할 수 없

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이하 “옥내주유취급소”라 한다)

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없는 건축물(옥내

주유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외

의 부분에 자동적으로 유효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

한 건축물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

나. 캐노피․처마․차양․부연․발코니 및 루버(louver: 통풍이나 빛가림을 위해 

폭이 좁은 판을 빗대는 창살)의 수평투영면적이 주유취급소의 공지면적(주

유취급소의 부지면적에서 건축물 중 벽 및 바닥으로 구획된 부분의 수평투

영면적을 뺀 면적을 말한다)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주유취급소

Ⅵ. 건축물 등의 구조

1.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치 및 구

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 창 및 출입구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건축물의 벽ᆞ기둥ᆞ바닥ᆞ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다만,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창 및 출입구(Ⅴ제1호 다목 및 라목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에 설치

한 자동차 등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방화문ᆞ60분방화문 

ᆞ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Ⅴ제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주유취급소로서 하나의 구획실의 

면적이 500㎡를 초과하거나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실 또는 해당 층의 2면 이상의 벽에 각각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

다.

나. Ⅴ제1호 바목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

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고 주유를 위한 작업



장 등 위험물취급장소에 면한 쪽의 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할 것. 이 경우 강화유리의 두께는 창에는 8㎜ 이상, 출입구

에는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 중 사무실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Ⅴ제1호 다목 및 라목

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은 누설한 가연성의 증기가 그 내

부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1) 출입구는 건축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식

의 것으로 할 것

2)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의 높이를 15㎝ 이상으로 할 것

3)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

마.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를 행하는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

게 할 것. 다만, Ⅴ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중 바닥 및 벽으

로 구획된 옥내의 작업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위험물의 누설․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바.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증기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의 불연재료로 된 높이 1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담은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2) 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주유설비로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다만, Ⅴ제1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중 바닥 및 벽으로 구획된 옥내의 작업장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주유원간이대기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불연재료로 할 것

2)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일 것

3) 차량의 출입 및 주유작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4) 바닥면적이 2.5㎡ 이하일 것. 다만,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외의 장소

에 설치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충전기기(충전케이블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용 공지(주유

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를 말하며, 이하 “충전공지”라 한다)



를 확보하고, 충전공지 주위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그 범위를 알

아보기 쉽게 할 것

2)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밖에 설치하는 경우 충전공지는 폭발위험장소(「산업표준화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폭발성 가스에 의한 폭발

위험장소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외의 장소에 둘 것

3)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를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의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해당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나)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 증기가 남아 있을 우려가 없도록 별표 4 Ⅴ 

제1호다목에 따른 환기설비 또는 별표 4 Ⅵ에 따른 배출설비를 설치

할 것

4)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의 전력공급설비[전기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

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전력량계, 인입구(引入口) 배선, 분전반 및 배선

용 차단기 등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분전반은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분전반을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전력량계,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 차단기는 분전반 내에 설치할 것

다) 인입구 배선은 지하에 설치할 것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5) 충전기기와 인터페이스[충전기기에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결하는 커넥터(connector), 케이블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충전기기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충전기기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

부 또는 충전기기 주변에 설치할 것

(2) 충전기기를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인터페이스의 구성 부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6) 충전작업에 필요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

할 것

가) 주유공지, 급유공지 및 충전공지 외의 장소로서 주유를 위한 자동

차 등의 진입ᆞ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주차장의 주위를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그 범위를 알아보기 쉽



게 할 것

다) 지면에 직접 주차하는 구조로 할 것

2. Ⅴ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내주유취급소는 제1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

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에서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

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내주유취급

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의 상부에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불연

재료로 할 수 있다.

나. 건축물에서 옥내주유취급소(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용도

에 사용하는 부분의 2 이상의 방면은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측 또는 통

풍 및 피난상 필요한 공지에 접하도록 하고 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건축물에서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에는 가연성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구멍․구덩이 등이 없도록 할 것

라. 건축물에서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

우에는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내

화구조로 된 캔틸레버를 설치할 것

1)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고정주유설비와 접하는 방향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벽이 개방된 부분에 한한다)의 바로 위층의 

바닥에 이어서 1.5m 이상 내어 붙일 것. 다만, 바로 위층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7m 이내에 있는 위층의 외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캔틸레버 끝부분과 위층의 개구부(열지 못하게 만든 방화문과 연소방

지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을 제외한다)까지의 사이에는 7m에서 당해 

캔틸레버의 내어 붙인 거리를 뺀 길이 이상의 거리를 보유할 것

마. 건축물중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외에는 주유를 위한 

작업장 등 위험물취급장소와 접하는 외벽에 창(망입유리로 된 붙박이 창

을 제외한다) 및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Ⅶ. 담 또는 벽

1.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

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

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가.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거리를 둘 것

나.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1)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

리를 부착할 것

2)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3)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

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바이

닐뷰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

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

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다.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

하지 아니할 것

Ⅷ. 캐노피

주유취급소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할 것

나.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이음

으로 할 것

다.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

재로 피복할 것

Ⅸ. 펌프실 등의 구조

주유취급소 펌프실 그 밖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실(이하 Ⅸ에서 “펌프실등”

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

유설비를 설치할 것

나. 펌프실등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할 것

다. 가연성 증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펌프실등에는 그 증기를 옥외에 배출

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중 펌프기기를 호스기기와 분리하여 설치



하는 경우에는 펌프실의 출입구를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에 접하도록 하

고,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마. 펌프실등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펌프실”, “위험물 취급실” 등의 표시를 한 표지와 동표 Ⅲ제2호의 기준

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출입구에는 바닥으로부터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Ⅹ. 항공기주유취급소의 특례

1. 비행장에서 항공기, 비행장에 소속된 차량 등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

하여는 Ⅰ, Ⅱ, Ⅲ제1호․제2호, Ⅳ제2호․제3호(주유관의 길이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Ⅶ 및 Ⅷ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외의 항공기주유취급소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항공기 등에 직접 주유하는데 필요한 공지를 보

유할 것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는 그 지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할 것

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누설한 위험물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하식(호스기기가 지하의 상자에 설치된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호스기기를 설치한 상자에는 적당한 방수조치를 할 것

2) 고정주유설비의 펌프기기와 호스기기를 분리하여 설치한 항공기주유

취급소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주유설비의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

법에 의하여 위험물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마. 연료를 이송하기 위한 배관(이하 “주유배관”이란 한다) 및 당해 주유

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주유취

급소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주유배관의 끝부분에는 밸브를 설치할 것

2) 주유배관의 끝부분을 지면 아래의 상자에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상자

에 대하여 적당한 방수조치를 할 것

3)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는 누설우려가 없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4)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호스기기에는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축

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펌프기기를 정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저

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의 이송을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바.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적재한 차량(이하 “주유호

스차”라 한다)을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마목

1)․2) 및 5)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주유호스차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 상시 주차할 것

2) 주유호스차에는 별표 10 Ⅸ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장치

를 설치할 것

3)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는 별표 10 Ⅸ제1호 다목, 마목 본문 및 사목

의 규정에 의한 주유탱크차의 주유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4)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에는 항공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한 도선

을 설치하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사. 주유탱크차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항공기주유취급소에는 정전기를 유효

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Ⅺ. 철도주유취급소의 특례

1.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

는 Ⅰ 내지 Ⅷ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외의 철도주유취급소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데 필요한 공

지를 보유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지중 위험물이 누설할 우려가 있는 부분과 고정

주유설비 또는 주유배관의 끝부분 주위에 있어서는 그 지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한 부분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라. 지하식의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 라목의 

규정을 준용할 것

마.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 마목의 규정을 준용할 것

Ⅻ. 고속국도주유취급소의 특례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Ⅲ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용량을 60,000ℓ까지 할 수 있다.

ⅩⅢ. 자가용주유취급소의 특례

주유취급소의 관계인이 소유․관리 또는 점유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만 주유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가용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ⅩⅣ. 선박주유취급소의 특례

1. 선박에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 대하여는 Ⅰ제1호, Ⅲ제1호 및 제2호, Ⅳ제3

호(주유관의 길이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및 Ⅶ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외의 선박주유취급소(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박주유취급소는 제외한다)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선박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공지와 계류(繫留)시설

을 보유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지, 고정주유설비 및 주유배관의 끝부분 주위에

는 그 지반면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된 부분에는 누설한 위험물 그 밖의 액체가 공

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다

만, 누설한 위험물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라. 지하식의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 라목의 

규정을 준용할 것

마.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 마목의 규정을 준용할 것

바. 선박주유취급소에서는 위험물이 유출될 경우 회수 등의 응급조치를 강

구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3. 제1호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고정주유설비를 수상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선

박주유취급소에 대한 특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Ⅰ제2호 및 Ⅳ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것

    나.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선박에 직접 주유하는 주유작업과 선박의 계류를 

위한 수상구조물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수상구조물은 철재ᆞ목재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그 기둥을 

해저 또는 하저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2) 선박의 충돌로부터 수상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철재로 된 

보호구조물을 해저 또는 하저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의 주유작업 장소의 바닥은 불침윤

성ᆞ불연성의 재료로 포장을 하고, 그 주위에 새어나온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집유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새어나온 위험물을 직접 또는 배수구를 통하여 집유설비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집유설비는 수시로 용이하게 개방하여 고여 있는 빗물과 위험물을 제

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라.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하고,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것

      2) 주유노즐은 선박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3)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

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

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에 위험물을 공급하는 배관계에 위

험물 차단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위험물을 공급하

는 탱크의 최고 액표면의 높이가 해당 배관계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고정주유설비의 인근에서 주유작업자가 직접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2) 배관 경로 중 육지 내의 지점에서 위험물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동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바. 긴급한 경우에 고정주유설비의 펌프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제어장치

를 설치할 것

    사. 지하식의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라목을 

준용할 것

    아. 주유배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호스기기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에는 

Ⅹ제2호마목을 준용할 것

    자. 선박주유취급소에는 위험물이 유출될 경우 회수 등의 응급조치를 강구

할 수 있는 설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준비하여 둘 것



      1) 오일펜스(기름막이): 수면 위로 20㎝ 이상 30㎝ 미만으로 노출되고, 

수면 아래로 30㎝ 이상 40㎝ 미만으로 잠기는 것으로서, 60m 이상의 

길이일 것

      2) 유처리제, 유흡착제 또는 유겔화제(기름을 굳게 하는 물질):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는 양 이상일 것

        20X + 50Y + 15Z = 10,000

         X: 유처리제의 양(ℓ)

         Y: 유흡착제의 양(kg) 

         Z: 유겔화제의 양[액상(ℓ), 분말(kg)]

ⅩⅤ.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1. 고객이 직접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 또는 용기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고정주

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이하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

급유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는 제2호 내지 제5호와 

같다.

2. 셀프용고정주유설비의 기준은 다음의 각목과 같다.

가.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할 것. 다

만, 수동개폐장치를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유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노즐의 수동개폐장치가 개방상태에 

있는 때에는 당해 수동개폐장치를 일단 폐쇄시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

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주유노즐이 자동차 등의 주유구로부터 이탈된 경우 주유를 자동적으

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나. 주유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

는 구조일 것

다.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

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휘발유와 경유 상호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는 100L 이하, 4분 이하로 할 것

2) 경유는 600L 이하, 12분 이하로 할 것

3. 셀프용고정급유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급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급유노즐을 설치할 것

나. 급유노즐은 용기가 가득찬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 1회의 연속급유량 및 급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급유량의 상한은 100ℓ 이하, 급유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한

다.

4.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의 주위에는 다음 각목에 의

하여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의 주위의 보기 쉬운 곳에 

고객이 직접 주유할 수 있다는 의미의 표시를 하고 자동차의 정차위치 

또는 용기를 놓는 위치를 표시할 것

나. 주유호스 등의 직근에 호스기기 등의 사용방법 및 위험물의 품목을 표

시할 것

다.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와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

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셀프용이 아닌 것

의 주위에 고객이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의 표시를 할 것

5. 고객에 의한 주유작업을 감시․제어하고 고객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하기 

위한 감시대와 필요한 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감시대는 모든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에서의 고

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주유 중인 자동차 등에 의하여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없는 부

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감시를 위한 카메라를 설치할 것

다. 감시대에는 모든 셀프용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로의 위

험물 공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라. 감시대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방송설비를 설치할 것

ⅩⅥ.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한 주유취급소의 특례

1. 전기를 원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등에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압축수소

를 충전하는 설비에 한정한다)를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옥내주유취급소 외

의 주유취급소에 한정하며, 이하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라 

한다)의 특례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2.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에는 Ⅲ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화

성 액체를 원료로 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개질장치(改質裝置)(이하 

“개질장치”라 한다)에 접속하는 원료탱크(50,000ℓ 이하의 것에 한정한

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료탱크는 지하에 매설하되, 그 위치, 구조 

및 설비는 Ⅲ 제3호가목을 준용한다.



3.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의 

각목과 같다.

가. 개질장치의 위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4 Ⅶ, 같은 표 Ⅷ 제1호부터 제

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와 같은 표 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개질장치는 자동차등이 충돌할 우려가 없는 옥외에 설치할 것

2) 개질원료 및 수소가 누출된 경우에 개질장치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

시키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펌프설비에는 개질원료의 배출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여 상승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4) 개질장치의 위험물 취급량은 지정수량의 10배 미만일 것

나. 압축기(壓縮機)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의 배출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에 압축기

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배출쪽과 가장 가까운 배관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것

3)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충전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로 하되, 주유공지 또는 급

유공지에서 압축수소를 충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로 할 것

2) 충전호스는 자동차등의 가스충전구와 정상적으로 접속하지 않는 경우

에는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

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며,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

로부터 가스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4) 자동차등의 충돌을 감지하여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라. 가스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로 하되, 자동차등이 충돌

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하거나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

련할 것

2) 가스배관으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주유공지ᆞ급유공지 및 전용

탱크ᆞ폐유탱크등ᆞ간이탱크의 주입구로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조치

를 마련할 것

3) 누출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속부

를 용접할 것. 다만, 당해 접속부의 주위에 가스누출 검지설비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축압기(蓄壓器)로부터 충전설비로의 가스 공급을 긴급히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당해 장치의 기동장치는 화재발생 시 

신속히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

마. 압축수소의 수입설비(受入設備)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치는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로 하되, 주유공지 또는 급

유공지에서 가스를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로 할 것

2)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4. 압축수소충전설비 설치 주유취급소의 기타 안전조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압축기, 축압기 및 개질장치가 설치된 장소와 주유공지, 급유공지 및 

전용탱크ᆞ폐유탱크등ᆞ간이탱크의 주입구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는 화재

가 발생한 경우에 상호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5m 정도의 

불연재료의 담을 설치할 것

나. 고정주유설비ᆞ고정급유설비 및 전용탱크ᆞ폐유탱크등ᆞ간이탱크의 주

입구로부터 누출된 위험물이 충전설비ᆞ축압기ᆞ개질장치에 도달하지 않

도록 깊이 30㎝, 폭 10㎝의 집유 구조물을 설치할 것

다. 고정주유설비(현수식의 것을 제외한다)ᆞ고정급유설비(현수식의 것을 

제외한다) 및 간이탱크의 주위에는 자동차등의 충돌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5. 압축수소충전설비와 관련된 설비의 기술기준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